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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자와 가족의 임종의료결정 권리 및 
사회복지사 역할 이해도

- 장기요양 입소 시설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
한      수      연

남서울 학교 사회복지학과

A Study of Social Workers' Understanding of Elderly Patients’ and 
Family Caregivers’ Rights to End-of-Life Care Decisions and of 

Their Own Roles in the Process

Sooyoun Han, Ph.D. M.S.W.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Namseoul University, Cheonan,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aimed to analyze how social workers understand the rights for elderly patient and family 
caregiver to make end-of-life (EOL) care decisions and their roles the decision making process. Methods: The 
study employed a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of collecting data from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at was filled 
out by 334 social workers at long-term care facilities.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mean differences,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using SPSS 20.0 program. Results: The mean score for the understanding the rights 
to an EOL care decision was 3.46±0.69 and of their own roles 3.48±0.84. The level of understanding significantly 
differed by social workers’ experience of assisting a process to make an EOL care decision such as advance directives 
and life sustaining treatment, work experience, and the number of beds.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rights for EOL care decisions and of social workers’ roles (Pearson r=0.329, 
P＜0.001).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development of an education program for social workers and devising 
standards for the EOL care decision making process to protect elderly patients, family caregivers as well as social 
workers in a long term care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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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향후 2050년까지 아시아 노인인구 증가의 가속화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특히 한국의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국이나 일본에 비해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상되고 있어(1),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의 

임종의료서비스에 한 심도 증할 것으로 상되

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한국도 노인환자의 사

망 장소가 집보다는 병원이나 노인병원, 는 장기요양 

입소시설 등으로 환되고 있으며, 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를 받으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노인환자의 수도 증

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임종의료서비스와 

련하여 노인환자의 사 의료의향서 작성  연명의

료결정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  합의와 함께(2), 

그 법  실효성을 한 입법화 활동이 진행 이다. 

한 병원이나 장기요양시설의 노인환자와 가족들이 연명

의료를 선택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문의료

인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요성이 제기되고 있다(3,4).

Sabatino(5)는 노인환자가 사 의료의향서 작성이나 연

명의료결정 등을 통해 임종의료결정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종의료결정 과정에 참

여하여 도움을  수 있는 문의료인의 역할 문성을 

강조하 다. 한 Bomba 등(6)은 문의료인 에서도 

특히 의료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는 임종의

료결정 과정에서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여 노인환자와 

가족에게 심리, 정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 다. 실

제로 미국의 환자 자기 결정법(Patient Self Determination 

Act; Pub. No. 101-508, PSDA)에서는 모든 의료시설에서 

노인환자  가족의 임종의료결정에 참여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한 

기 을 규정하고, 정기 으로 이들의 업무 수행을 지도 

 감독하고 있다(7). 특히 사회복지사는 임종의료결정 

과정에서 노인환자와 가족에게 정서  지원이나 상담

을 제공하고, 사 의료의향서에 한 정보  연명의료

결정 차 등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

만 우리나라에서는 임종의료 련 법률이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의료 장이나 장기요양 입소시설에서 

노인환자나 가족의 임종의료결정 권리는 물론 임종의

료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의료 계자의 역할에 한 기

이나 규정을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8). 

장기요양 입소시설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료복지시설”(9)로 응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환자

들을 의료시설로 연계하는 과정에서 임종의료결정이 

자주 요구되고 있다. 특히 말기 만성질환, 말기 알츠하

이머병  말기 치매 진단으로 노인환자가 스스로 연명

의료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일반 노인환자에 비해 임

종의료결정 권리 침해를 더 쉽게 경험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앞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시설  수용의 증가가 

상되는 가운데, 노인환자와 가족의 임종의료결정에 참

여하여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의 요성을 인

식하고, 이들의 역할에 한 기 이나 규정에 한 논

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시설  장기요양 입소 시

설의 노인환자와 가족의 임종의료결정 권리와 직  임

종의료결정에 참여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역할에 한 연구를 찾기 어렵다. 최근 호스피스 로

그램에서의 사회복지사 역할 연구에서도,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이미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나 가족

을 한 심리ㆍ정서  경제  지원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서(10). 호스피스 서비스를 결정하기 이  단계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정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서, 본 연구는 미국의 의료보험법에 근거하여 재 

장기요양 입소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상

으로 노인환자와 가족의 임종의료결정 권리 이해도와 

임종의료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사 역할 이해

도를 측정하고, 개인 변수들에 따른 각 이해도 수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임종의료

결정권리 이해도와 사회복지사 역할 이해도와의 상호 

계성을 분석하여 변수 간의 련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결과 으로 임종의료결정에 참여하는 사회복

지사 역할의 요성을 인식하고,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노인환자와 가족,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기 자료로 사용될 것을 기 하는 바이다.

상  방법

1. 연구 상자  자료 수집 차 

재 장기요양 입소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지 않고 있어

(9), 본 연구의 연구 상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1   

2  소지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자 모집의 형평성과 객 성을 유지하고, 자율권을 

보장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별 연구 상자 모집 

차를 밟고 있다. 첫째, 설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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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ronbach’s α of Scales.

Categories N of question Range Cronbach‘s α

Understanding of the rights 4 4∼20 0.688

Understanding of the role 3 3∼15 0.770

한국 노인장기요양시설 의회를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 을 설명하고 설문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

를 구하 다. 본 연구자의 기 연구계획 단계에서는 

회의 승인 하에 장기요양 입소시설을 무작 로 임의 

표집하여, 우편으로 설문지 수집을 계획하 으나, 회수

율의 조  장기요양 입소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사의 복합 자격증 소지로 인하여 연구 상자의 순수성

을 손상시킬 수 있음을 고려하여 계획을 변경하 다. 

둘째, 회의 승인으로 지역별 실시하는 “최고 경 자 

보수교육 로그램”에 참여하여 연구 목 을 설명한 후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 다. 모든 연구 과정은 연구자가 

소속된 기 의 생명윤리운 원회(IRB)의 승인을 얻어

(IRB No.1041479-201311-HR-004), 참여자의 개인 정보를 

최 한 보호하며 자발  참여에 따른 동의서를 받아서 

실시하 다.

2. 설문지 구성  자료 분석 

1) 설문지 척도 구성: New Jersey 주는 미국 내에서 최

로 환자의 임종의료결정 권리를 제도화로 명시하고, 

사 의료의향서 문서 안에 생존유언 권리와 함께 의료

리인 선정 권리를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11), 사

의료의향서 련 법(12)과 사 정신의료의향서(13) 

련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

지사의 노인환자와 가족의 임종의료결정 권리 이해도

를 측정하기 하여 New Jersey 주의 의료보험법을 참고

하여, 임종의료결정 권리 정의를 “노인환자와 가족의 

사 의료의향서 작성 권리와 사 의료의향서에서 결정

한 연명치료를 법 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정

의하 다. 한 이해를 “추상  개념이나 물리  상

에 한 이유, 원인, 의미를 알아가는 심리  과정”으로 

정의하여(14) 사회복지사의 임종의료결정 권리 이해도

란 “사회복지사가 노인환자와 가족의 임종의료결정 권

리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필요성을 알고 있는 정도”로 

정의하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5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사 의료의향서에 한 권리 2문항과 연명치

료 결정에 한 권리 2문항, 총 4문항으로 구성하여 임

종의료결정 권리 이해도 척도로 구성하여 사용하 다.

그리고 임종의료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도움을 제공하

는 사회복지사 역할 이해도 정의는 Heyman과 Gutheil(15), 

Kane 등(16)의 사회복지사 역할 정의에 기 하여 “임종

의료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사 역할의 도움 내

용과 그 필요성을 이해하는 정도”로 정의하 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는 5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노인환

자와 가족의 임종의료 결정에서의 자기결정권 이해, 임

종의료 결정에 한 지식의 요성 이해, 임종의료결정 

교육  훈련의 필요성 이해, 그리고 임종의료결정에서

의 사회복지사 역할 문성 이해 등 총 4문항으로 구성

하여 척도로 사용하 다. 

2) 시험 표본 조사  본 조사: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속한 학 기 의 학원생들과 장기요양 입소시설에

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을 포함한 총 15명을 상으

로 사 모임을 가졌으며, 설문지의 구성  용어의 정

확성에 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구성 작업을 실시하

다. 재 한국에서는 사 의료의향서와 사 의료지시

서, 사 의료결정서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 모임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사

의료의향서를 공식 용어로 사용하기로 하 다. 

본 조사에 앞서 2014년 2월, 장기요양 입소시설 사회

복지사 91명을 상으로 시험 표본 조사를 실시하여 설

문지 척도의 신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종의료결정

에서의 사회복지사 역할 이해도 척도의 신뢰도 수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Cronbach’s α=0.227). 본 연구자가 

역할 이해도 척도를 항목 별로 분석한 결과 노인환자와 

가족의 자기 결정권리에 한 이해를 측정하는 항목인 

“사회복지사의 개인  가치나 종교  성향이 환자와 가

족의 연명치료 결정에 향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에서 매우 낮은 수를 보이고 있어 이 문항을 빼고 신

뢰도를 재분석한 결과 척도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도를 갖게 되었다(Cronbach’s α=0.770). 임종의료결

정권리  사회복지사 역할 이해도 척도의 신뢰도 수

는 척도로 사용할 정도의 수 이다. Table 1은 각 척도

의 신뢰도 검사 결과이다.

본 조사는 2014년 4월 에서 2014년 8월 말까지 실

시하 으며, 모든 수집된 자료는 SPSS 20을 사용하여 분

석하 다. 

결      과

1. 연구 상자의 일반  성격

본 연구의 연구 상자는 재 장기요양 입소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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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97).

Characteristics Categoris Number %

Gender Male  88 29.7

Female 208 70.3

Years of career of social 
worker

＜2 years  63 21.4

2∼3 years  44 15.0

＞3 years 187 63.6

Social worker’s license License type 2 263 89.5

License type 1  30 10.2

Religion Yes 227 76.4

No  40 15.0

Unknown  30  8.6

Number of beds ＜20  94 31.6

20∼30  92 31.0

30∼40  47 15.8

＞40  64 21.5

Experience of aiding advance 
directives

Yes 163 55.3

No 132 44.7

Experience of aiding life 
sustaining decision

Yes 214 72.5

No  81 27.5

Job assignment Yes 182 63.6

No 104 36.4

Education & training Yes  63 21.5

No 230 78.5

Table 3. T-Test with Social Workers’ Understanding of the Rights for Elderly Patient and Family Caregiver’s End-of-Life Care Decisions and of 
Their Roles.

Variable N Understanding of the rights (Mean) P value Understanding of the role (Mean) P value

Experience of aiding advance 
directive 

Yes 214 3.54
0.002*

3.43
0.978

No  81 3.26 3.43

Experience of aid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Yes 163 3.60
0.000

† 3.38
0.221

No 132 3.29 3.49

*P＜0.05, †P＜0.001.

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이며 일반  특성을 분석

하기 하여 개인  변수로 성별, 재 근무하는 장기

요양 입소시설의 환자 수, 근무 경력, 사회복지사 자격

증, 사 의료의향서  연명치료 등 임종의료 결정에 

한 교육  훈련 경험, 재 시설에서 노인환자와 가

족에게 사 의료의향서 련 도움 경험, 연명치료에 

한 정보제공이나 상담 경험, 그리고 근무 시설에서 사

의료의향서  연명치료 결정에 한 도움이 사회복

지사의 업무인지를 질문하 다. Table 2에서는 기술  

통계방법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의 개인 변수별 평균

과 표 편차를 표시하고 있으며, 체 수집된 설문지 

334 부에서 분석에 포함하기 어려운 37부를 제외한 총 

297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본 연구 상자의 개인 변수별 특성을 보면, 체 

상자의 약 70.3%가 여성이고, 76.4%가 종교를 갖고 있

다고 하 으며, 63.6%가 재 근무하는 장기요양 시설

에서 3년 이상, 15.0%가 2∼3년, 21.4%가 2년 미만이라

고 하 다. 체 상자  263명(89.5%)은 사회복지사 2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139명(46.8%)이 재 근

무하는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침상 수가 20∼40실이라

고 하여, 부분 50실 이하의 소규모 시설을 운 하고 

있었다.

연구 상자들의 임종의료결정에 한 경험 여부를 

분석한 결과, 55.3%에서 노인환자나 가족에게 사 의료

의향서에 한 정보를 제공한 경험이 있고, 72.5%에서 

연명치료결정에 한 정보나 상담을 제공한 경험이 있

다고 하 으며, 체 응답자의 63.6%는 근무 시설에서 

임종의료 결정에 직  참여하여 도움을 주는 일이 사회

복지사의 업무라고 답하 다. 분석 결과에서 체 

상자의 55∼72%가 재 근무하는 시설에서 임종의료 

결정 련 경험이나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상자의 임종의료에 한 문 

교육이나 훈련 여부를 분석한 결과 체 상자의 230

명(78.5%)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 다. 

2. 사회복지사의 개인 변수들과 임종의료결정 권리  

사회복지사 역할 이해도 

본 연구에서는 우선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사회복지

사를 상으로 이들의 노인환자와 가족의 임종의료결

정 권리 이해도  임종의료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회

복지사 역할 이해도를 측정하고, 사회복지사 개인 변수

들에 따른 이해도 차이 을 보고자 집단 간 T-test  

ANOVA를 실시하여 분석하 다.

첫째, 재 장기요양 입소시설 사회복지사의 노인환

자와 가족의 임종의료결정 권리 이해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수는 5  만 에 3.46±0.69이었다.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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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OVA Test with Social Workers’ Understanding of Their Roles in End-of-Life Care Decision.

Variable N
Understanding of the role

F value P value
1 2

Number of beds 30∼40 47 3.081

3.546 0.015*
＞40 64 3.442

＜20 94 3.503

20∼30 92 3.539

Years of career of social worker ＞3 years 187 3.338

4.443 0.013*2∼3 years 44 3.473 3.473

＜2 years 63 3.698

*P＜0.05, Tukey Ba,b.

상자들은 노인환자나 가족의 임종의료결정 권리란 사

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연명의료 선택  거부를 미

리 결정 할 수 있는 권리이며, 문의료인의 도움을 요

청할 수 있도록 법 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Table 3에서는 T-test를 사용하

여 사회복지사의 개인  특성에 따른 임종의료결정 권

리 이해도 차이를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사 의료의향서 작성에 도움을  경험이 있는 경우(P

＜0.05), 연명치료에 한 정보제공이나 상담 경험이 있

는 경우(P＜0.005), 그리고 임종의료결정 도움이 사회복

지사의 업무(P＜0.05)라고 응답한 집단이 그 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임종의료결정 권리 이해도 수가 높

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종교, 자격증, 장

기요양 입소시설 근무 경력, 침상 수  임종의료 교육

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 변수에서는 집단 간 의미 있는 

수 에서 이해도 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임종의료결정에서의 사회복지사 역할 이해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수는 5  만 에 3.48±0.84이었다. 

본 연구의 상자들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노인환자

와 가족의 사 의료 의향서 작성을 도와주고, 연명치료 

결정에 참여하는 업무이며,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문

 지식을 바탕으로 도움을  수 있어야 한다고 이해

하고 있었다. 

그리고 Table 4에서는 분산 분석을 사용하여 사회복

지사의 개인 변수에 따른 사회복지사 역할 이해도 차이

를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사의 근무 경력, 장기 요양입

소 시설 침상 수에 따라 사회복지사 역할 이해도 수

가 의미 있는 수 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

에서는 장기요양 입소시설에서 일한 사회복지사의 근

무 경력이 2년 미만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역할 

이해도 수가 높았으며, 침상 수가 20∼30실 미만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역할 이해도가 높게 나타났

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종교, 자격증, 사 의료의향서 

작성이나 연명치료 결정에 도움을  경험, 임종의료결

정 도움이 사회복지사의 업무인 경우, 그리고 임종의료 

교육  훈련 여부 변수에서는 집단 간 의미 있는 이해

도 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노인환자와 가족의 임종의료결정 권리와 사회복지사 

역할 이해도 상 계 분석

장기요양 입소시설 사회복지사의 노인환자와 가족의 

임종의료결정 권리  사회복지사 역할 이해도 변수 간

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본 연구

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개인 변수들 에서 특히 사 의

료의향서  연명치료 결정에 도움을  경험, 그리고 

임종의료결정 도움 업무규정 등 3문항을 “임종의료결정 

경험  근무환경” 변수로 분류하 다. 이 변수는 사회

복지사가 장기요양 입소시설에서 노인환자와 가족을 

도와주면서 축 된 개인  경험과 개인 변인이 아닌 장

기요양 입소시설의 업무 요건 변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임종의료결정 권리  사회복지사 역할 이해도, 그리

고 “임종의료결정 경험  근무환경” 변수와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임종의료결정 권리 이해도와 사회복

지사 역할 이해도가 의미 있는 수 에서 정 인 상

계를 보 다(Pearson r=0.329, P＜0.001). 즉 사회복지

사의 임종의료결정 권리 이해도가 높은 경우 임종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사 역할 이

해도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임

종의료결정 경험  근무환경” 변인은 임종의료결정 권

리 이해도(Pearson r=0.289, P＜0.001)와 의미 있는 수

에서 정  상 계가 있는 반면 사회복지사 역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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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s Analysis between Understanding of the Rights for Elderly Patient and Family Caregiver’s End-of-Life Care Decision and of 
Their Roles.

Experience & assignment Understanding of the rights Understanding of the role

Experience & assignment r value 1    0.289* −0.034

P (both side)   0.000   0.562

N 296 296 296

Understanding of the rights r value    0.289* 1    0.329*

P (both side)   0.000   0.000

N 296 297 297

Understanding of the role r value −0.034    0.329* 1

P (both side)   0.562   0.000

N 296 297 297

*P＜0.001.

해도와는 의미 있는 수 에서 상 계를 보이지 않았다.

고      찰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장기요양 입소시설을 이용

하는 노인환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장

기요양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환자와 가족들의 사 의

료의향서  연명치료 결정 등 임종의료결정의 요성

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 입

소시설의 사회복지사를 상으로 노인환자와 가족의 

임종의료결정권리 이해도  사회복지사 역할 이해도

를 분석하 으며,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노인환자와 가

족의 임종의료결정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복지사 역할을 

향상시키기 하여 몇 가지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의 의료보험법에서는 환자주도 결정법

(Patient Self Determination Act; Pub. No. 101-508, PSDA)에 

근거하여 환자에게 사 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 for 

health care, ADHC)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 환자가 결정한 연명치료를 

법 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종의료권리를 보장하

고 있다. 재 미국의 50개 주정부에서는 임종의료결정 

권리를 보호하기 하여 임종에 임박한 환자만이 아니

라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환자들, 그리고 환자가 

아닌 일반 성인을 상으로 사 의료의향서 작성을 통

해 연명치료 결정과 의료 리인(Health Care Proxy; HCP)

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17). 한 환자가 이

미 작성한 사 의료의향서를 법 으로 보호하기 하

여 병원, 재활 문 싱홈, 장기요양 시설, 장기요양 입

소시설  호스피스 서비스들을 상으로 세부 시행령 

 행정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역할도 

명확하게 명시하여 임종의료결정에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7). 반면에 한국에는 

미국의 환자주도 결정법에 하는 임종의료결정 련

법이 부재하여, 사 의료의향서에 한 법령이나 시행

령을 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 리  감독에 

한 세부 규칙들도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따

라서 임종의료결정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사 역할도 명

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본 연

구 결과에 의하면 연구 상자의 55.3%가 재 근무하

는 장기요양 입소시설에서 노인환자나 가족의 임종의

료 결정에 참여하여 도움을 주고 있으며,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약 2/3가 이것을 

사회복지사의 업무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 다. 그러므

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임종의료결정 과

정에서 노인환자와 가족,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보호할 

수 있는 행정 지침서나 업무기 을 우선 으로 제정해

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 결과, 장기요양 입소시설 사회복지사의 

개인 변수에 따라서 노인환자와 가족의 임종의료결정 

권리  사회복지사 역할 이해도 수에 차이가 있었

다. 직  노인환자와 가족들의 사 의료의향서 작성이

나 연명치료 결정에 참여하여 도움을  경험이나 장기

요양 입소시설 근무 경력, 침상 수 등은 요한 개인 변

수임을 알 수 있었다. 문의료인, 일반 노인, 자원 사

자의 임종의료결정 권리 인식이나 태도 등에 한 연구

들(18-20)에서도 개인 변수에 따른 집단 간 차이 을 보

다.

하지만 선행 연구들(5,21,22)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사

회복지사의 문 교육  훈련여부 변수는 임종의료결

정 권리  사회복지사 역할 이해도에서 의미 있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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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 사회복지사의 근무 

경력이나, 침상 수에 따른 사회복지사 역할 이해도 

수가 기존 연구들(16,23,24)과는 다른 결과를 보 다. 이

것은 본 연구의 연구 상자 수가 어서, 는 집단 크

기가 동일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임종의료결정에 한 정의나 임종의

료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사 역할 등에 한 정

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척

도가 한국의 실정을 충분하게 고려하고 있는지도 평가

해 볼 필요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셋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장기요양 입소시설 사회

복지사의 임종의료결정 권리  사회복지사 역할 이해

도 간에 의미 있는 수 에서 정 인 상 계가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상 계라고 함은 변수들 간의 시간

 선후성이나 공동 변화를 설명하는 분석방법이며,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한국 장기요양 입소시설 사회복지사

의 임종의료결정 권리에 한 이해도와 임종의료 결정

에서의 사회복지사 역할 이해도와 정 인 공동 변화

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의료 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통합모델에서는 환

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환자의료서

비스에 참여하는 각 문가들의 의견을 통합, 수렴하여 

환자의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요하게 생각한다

(25). 미국의 의료시설의 의사와 간호사 등은 사회복지

사가 임종의료결정 과정에 극 으로 개입해 주기를 

기 한다고 하 다(6,26). 한 사회복지사도 환자의 삶

의 질 향상과 자기 결정권에 입각하여 노인환자와 가족

의 임종의료결정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고 이해하며, 이

것이 사회복지사의 요한 역할로 이해하고 있다

(18,27-29). 하지만 문의료인들이 임종의료결정에 참여

하면서 개인의 죽음에 한 가치나 두려움 등 심리. 정

서  불편함으로 인한 소진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들(30,31)을 참고하여, 앞으로 문 의료지식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임종의료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사의 

심리, 정서  소진감  역할 부담감에 한 후속연구

도 실하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본 연구는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사회복지사를 

상으로 그 연구 상자를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

양한 의료 장에서 노인환자와 가족의 임종의료 결정

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상으로 연구가 확장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서로 다른 의료 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개인 변수들에 따른 집단 간 차

이 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 하는 바

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 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임종의료결정 권리 

 사회복지사 역할 이해도 척도는 미국 의료보험법과 

미국의 사회복지사를 상으로 실시한 선행 연구들에 

기 하여 구성되었다. 비록 본 조사 이 에 문가로 

구성된 사  모임과 표본 조사를 실시하 으나 척도에

서 사용하는 용어나 개념들이 명확하게 달되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사회복지사 역할 이해도 척

도 재구성 과정에서 “본인의 죽음에 한 가치나 종교

 성향이 노인환자나 가족의 연명치료 결정에 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한 문항의 신뢰도가 무 낮아서 

척도에서 제외하고 분석하 지만 노인환자와 가족의 

개인 , 문화  가치를 최 한 존 하여야 하는 임종의

료 결정에서의 자기결정권리를 이해하는 것은 요한 

윤리강령으로 지켜져야만 하는 항목이다. 그러므로 후

속연구에서는 의 문항을 포함하여 척도를 재구성하

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연구기간이 짧고, 교육 

로그램 에 설문지 작성이 이루어져 연구 상자의 

참여율이 매우 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체 장기요양 입소시설 사회복지사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 이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상자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소규모 장기

요양 입소시설의 시설 장을 겸하고 있어서 사회복지사 

역할과 시설 리자 역할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

리  문제 들도 본 연구의 제한 이 될 수 있음을 밝

히는 바이다.

요      약

목 : 본 연구는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사회복지사를 

상으로 임종의료결정 권리, 사회복지사의 역할 이해

도를 분석하고, 이들의 상 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 334

부  분석에 포함하기 어려운 37부를 제외한 297부를 

SPSS 20.0을 이용하여 T-test, 분산분석, 상 계분석 등

을 실시하 다.

결과: 사회복지사가 이해하는 노인환자와 가족의 임

종의료결정 권리 이해도는 5  만 에 3.46±0.69, 사회

복지사 역할 이해도는 3.48±0.84이다. 사회복지사의 사

의료의향서  연명치료 결정 도움 경험, 임종의료결

정 도움 업무, 근무 경력, 침상 수 등에 따라 임종의료

결정 권리  사회복지사 역할 이해도에 의미 있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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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 다. 임종의료결정 권리와 

사회복지사 역할 이해도와의 상 계는 의미 있는 수

에서 정 인 상 계를 보 다(Pearson r=0.329, P

＜0.001).

결론: 장기요양 입소시설에서 노인환자와 가족에게 

사 의료의향서  연명치료 결정 도움을 제공하는 사

회복지사 역할의 요성을 인식하고, 노인환자와 가족

의 임종의료결정 권리를 보호하기 하여 임종의료결

정에서의 사회복지사 역할 수행을 한 교육이나 훈련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심단어: 호스피스 돌 , 노인, 사회복지, 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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